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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트랙으로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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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용

온라인쇼핑용

콘텐츠재생용TV조작용

의료정보
표시용

용도중심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자동차주행
표시용

기타용도

정보검색용화상
정보표시용화상
메인화면용화상
메뉴선택용화상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아이콘등명칭기재

심사 일부심사

14류

용도기재

출원서에 ‘OOO용 화상’으로 용도를 기재합니다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호트랙1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국제적 보호추세와 뉴미디어 디자인보
호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물품과 상관없이 기능조작과 기능발휘를 목적
으로하는독립적인화상디자인을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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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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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모니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자동차계기판

물품중심으로
보호하는
화면디자인

산업용기계

디스플레이패널

화면디자인이표시된공기청정기
화면디자인이표시된태블릿PC
화면디자인이표시된스마트폰
화면디자인이표시된공작기계용단말기
화면디자인이표시된디스플레이패널 등명칭기재

심사 일부심사

10류(시계)

화면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분류를 기재합니다.

물품분류에 따라 심사와 일부심사로 구분됩니다
일부심사(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

12류(자동차)

14류(컴퓨터, 휴대폰) 21류(완구) 등

보호트랙2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기타물품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2003년부터
물품중심으로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 발광현
상으로표시되는화면디자인을보호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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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작성예시

[도면1.1] 전체디자인

물품형상
(디스플레이패널)

[도면1.1] 전체디자인

화면디자인

화상디자인
(자동차주행표시용)

+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1] 부분디자인

[도면1.1] 부분디자인

[도면1.5]

[참고도면1.1]
동영상파일

(MPEG
AVI

WMV
SWF)

+

CASE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ASE 1 화상디자인

CASE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물품형상을별도로도시할필요없이화상디자인을전체디자인과부분디자인으로선택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실선/파선, 채색, 명도차이, 영역표시등의방법으로표현할수있습니다.

정면을기준으로물품형상(파선)과함께화면디자인을전체디자인과부분디자인으로선택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변화하는순서대로스냅샷형태로표현해야하며동영상파일을참고도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동적화면디자인도물품형상을도시한상태로동일하게표현해야합니다.

1. 새로운 화상디자인은 언제부터 출원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 출원
되는 디자인부터는 1)화상디자인과 2)물품의 부분에 표
현된화면디자인으로선택하여출원할수있습니다.

2. 홀로그램이나 프로젝션형태의 화상디자인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아닌 화상디자인
으로 출원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
에서는 물품성과 상관없이 화상 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3.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형태의 화상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화상디자인도 기능
구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물품의 부분
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
합니다. 정지 상태 또는 동적화상 형태로 디자인의 특징
을도면에표현하여출원할수있습니다.

4. 아이콘, 캐릭터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아이콘이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
인으로 출원하는 데에 문제없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
원할 경우에는 기능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련된 화상
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능과의 연관성이 합리적인 경
우인정받을수있습니다.

5. 게임화면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게임배경이미지나 아이템 등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조작
관련화상은화상디자인으로도출원이가능합니다.

Q & A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4동
문의: 042) 481-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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